
탁구동호인과 함께하는 울산체육 

울 산 광 역 시 탁 구 협 회

수신자  울산광역시 탁구동호회장
(경유)  담당자(총무, 경기이사)

제  목  2023년도 울산광역시 탁구동호회 선수등록 실시
         
  1. 귀 (회사,기관,클럽,탁구장)동호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2023년도 울산광역시 탁구동호인 선수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소속팀 관계자는 울산광역시탁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선수 등록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마감 : 2023. 1. 10.(화) 18:00까지 기일엄수   
    나. 신청방법 : 각 동호회 담당자(한글 및 엑셀로 작성하여 구군별 담당자에게 메일신청)
                  ※ 울산광역시탁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www.utta.co.kr)
    다. 기타문의 : 구군별 접수 담당자 
       

         붙임 가) 동호인선수등록 신청서 1부.
              나) 승급규정 1부. 
              다) 부수 조정 신청서 1부.  끝.

                     

울산광역시탁구협회장

수신자

전무이사 : 최상민            /            부회장 : 정인노            /            회장 : 윤철진

시행  울산광역시탁구협회-109(2022.12.26.) 접수

우/44091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5길 35 (화암중학교 해송관) 

전화 010-3580-1712 전송 052-252-0143 / sm111333@naver.com / 공개



2023년도 동호회 선수등록 및 승급 규정
  본 규정은 울산광역시탁구협회 와 구,군협회의 생활체육 탁구동호인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 나은 탁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동호인 선수등록 및 승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장 동호인 선수등록 규정 

 1. 등록자격 
   가.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또는 관내 관공서, 직장, 클럽소속 동호인
   나. 1인 1동호회 가입(이중등록 불가)  
 
 2. 선수등록방법 및 등록비 
   가.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에 의거 E-mail 접수(구군별 담당자)
   나. 신청마감 : 2023. 1. 10일.(화) 18:00까지
   다. 등 록 비 : 1인당 10,000원      
   라. 입금계좌 : 경남은행 207-0055-2756-00 울산광역시탁구협회

 3. 동호인 선수등록
   → 2022. 12. 26.(월) ~ 12. 30(금) : 클럽별 선수 이적 신청 기간 (5일간)
   → 2023. 01. 01.(월) ~ 01. 10(화) : 각 동호회 담당자 선수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2023. 01. 10.(화) ~ 01. 13(금) : 구·군 담당자 울산시탁구협회 홈페이지 선수등록 입력 완료
   → 2023. 01. 14.(토) ~ 01. 16(월) : 각 동호회 담당자 선수(이름,부수) 등록여부 최종 확인
   → 2023. 01. 17.(화) : 울산시탁구협회 홈페이지 담당자 확인 후 승인  
              
 4. 기타사항  
   가. 2023년도 미등록 선수는 ①. ②. ③.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① 울산시 대회 및 구·군협회에서 개최되는 탁구대회
       ②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시민체육대회, 전국대회 
       ③ 디비전 T3리그, T4리그, T5리그, T6리그, T7리그 포함 (5월초 대회 개최 예정) 
   나. 본 협회 등록선수에 한하여(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구분 없이 참가)  
       - 1월 10일(금) 기간 內 미등록 시 추가 등록은 1인 20,000원
   다. 기타문의 사항은 아래 구군별 담당자에게 연락바람. 

  ※ 선수등록 구군별 접수 담당자 
    - 남구 탁구협회 최영철 전무(010-4855-4945) : xkrrntkfkd1@daum.net
    - 중구 탁구협회 이진형 전무(010-7180-7680) : lim505050@hanmail.net
    - 북구 탁구협회 임학명 전무(010-3156-1675) : ihmphj4848@naver.com
    - 동구 탁구협회 임미진 총무(010-8332-8055) : 5050lim@hanmail.net
    - 울주 탁구협회 송인득 총무(010-2519-6031) : deuk9910@hanmail.net  

mailto:xkrrntkd1@daum.net
mailto:lim505050@hanmail.net
mailto:deuk9910@hanmail.net


구 분 종목 우승 준우승 공동3위 비고

울산대회 개인단식 20 15 10
단 체 전 15 10 5

구군대회 개인단식 10 7 5
단 체 전 7 5 3

제2장 급수 및 승급점수

 1. 급수 구분
   가. 남자부 : A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실버(만65세 이상)
   나. 여자부 : A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실버(만65세 이상)
   다. 학생부 : 초. 중. 고(별도 경기)  
   라. 남, 여(7부, 8부)는 이질성(페인트) 라버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면 라버만 사용 가능함.

  2. 입상점수 및 승급점수 
     가. 단체전, 개인단식 (복식입상은 점수에서 제외)  

    나. 울산오픈 및 구군대회 참가인원 기준 남(7부. 8부), 여(7부. 8부) 
         참가인원 : 20명 이하 결승, 60명 이하 4강, 100명 이하 8강, 100명 이상 16강, 
                   200명 이상 32강 승급
    다. 개인 부수별 승급기준은 승급 점수로 한다.     

  
    라. 부수의 상향은 울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개인단식 및 단체전의 입상 점수로 한다.
    마. 입상점수는 누적점수로 하며, 급수 상향점수에 도달하면 다음 시합부터 조정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구분 승급점수 비고남자부 / 여자부
남자 A부

50세 이하 선수 출신자 한함

※ 개인별 승급 점수는
   홈페이지에서 자동 관리됨

여자 A부
1부 해당사항 없음

2부 → 1부  승급기준점수(120점)
3부 → 2부 승급기준점수(90점)
4부 → 3부 승급기준점수(70점)
5부 → 4부 승급기준점수(50점)
6부 → 5부 승급기준점수(20점)
7부 → 6부

참가인원에 따른 승급
8부 → 7부

※ 자의 미승급자에 한하여 年2회 구군 및 시협회
부수조정위원회 심사 후 대상자 부수 승급 통보함.  



구 분 55세 이상(1969년 이전 출생자 신청 가능) 비고
남자부 1부→2부 2부→3부 3부→4부 4부→5부 5부→6부
여자부 1부→2부 2부→3부 3부→4부 4부→5부 5부→6부

단, 하향조정 후 다시 승급점수에 도달하여 승급이 된 경우 
다시 2년 동안 하향신청을 할 수 없다.

 3. 부수조정(1회/년) 
    가. 부수를 상,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회원은 부수조정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구군 전무이사에게 조정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제출한다.
    나. 부수조정위원회에서 상, 하향 조정이 인정되면 차기 대회부터 상, 하향 조정한다.
    다. 본인이 부수조정 신청을 할 경우 50세 부터 남자,여자 A부는 1부로, 하향 신청 할수 있다.
    라. 2023년도 구군 부수조정위원회(16명) 심사 후 과반수 이상 통과시 부수하향 참가(적용)

    마. 2023년도 부수조정위원회 위원     
       ■ 부수조정위원회 위원장 : 김균락(울산시탁구협회 부회장)
       ■ 부수조정위원회 간  사 : 김지령(울산시탁구협회 이사)

 4. 선수자격

    가.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등록한 구. 군 탁구협회 소속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합참가 신청일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 선수출신이라 함은 대한탁구협회 및 지역탁구협회 선수경력에 준한다.
      1. 남자 초등학교 경력자(졸업)는 남자5부로 등록 후 출전하여야 한다.
      2. 여자 초등학교 경력자(졸업)는 여자5부로 등록 후 출전하여야 한다.
      3. 남자 중학교 1년∼2년 경력자는 남자3부로 등록 후 출전하여야 한다.
      4. 남자 중학교 3년 경력자는 남자2부로 등록 후 출전하여야 한다.
      5. 여자 중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4여자부로 등록 후 출전하여야 한다.
      6. 여자 중학교 3년 경력자는 여자3부로 등록 후 출전하여야 한다. 
     

구분 협회(위원) 동호인(위원) 비고
울산시 박래범,정치균 오인정,김민정
남구 최영철(전무) 배경집(배경집)
중구 이진형(전무) 장영철(정지영)
북구 임학명(전무) 최영환(투엣지)
동구 김광수(전무) 안길용(중공업)

울주군 서현숙(전무) 송인득(구영웰빙)



      7. 남자 고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남자2부로 출전하여야 한다.
      8. 남자 고등학교 3년 이상 경력자는 남자A부로 등록 후 출전하여야 한다.   
      9. 여자 고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여자2부로 출전하여야 한다.
     10. 여자 고등학교 3년 이상 경력자는 여자A부로 등록 후 출전하여야 한다.
  
    

제3장 핸디 적용 범례

  가. 개인별 핸디는 아래와 같다.(최대핸디: 개인단식: 4점, 개인복식 3점)

       - 남, 여 A부에 한하여 핸디최대 5점 

      1. 남A부: 1부(2점): 2부(3점): 3부(4점): 4부(5점))

      2. 남1부: 2부(1점): 3부(2점): 4부(3점): 5부(4점)

      3. 남2부: 3부(1점): 4부(2점): 5부(3점): 6부(4점)

      4. 남3부: 4부(1점): 5부(2점): 6부(3점): 7부(4점)

      5. 남4부: 5부(1점): 6부(2점): 7부(3점), 8부(4점)

      6. 남5부: 6부(1점): 7부(2점): 8부(3점)

      7. 남6부: 7부(1점): 8부(2점)

      8. 남7부: 8부(1점)

      9. 여A부: 1부(2점): 2부(3점): 3부(4점): 4부(5점)

     10. 여1부: 2부(1점): 3부(2점): 4부(3점): 5부(4점)

     11. 여2부: 3부(1점): 4부(2점): 5부(3점): 6부(4점)

     12. 여3부: 4부(1점): 5부(2점): 6부(3점): 7부(4점)

     13. 여4부: 5부(1점): 6부(2점): 7부(3점), 8부(4점)

     14. 여5부: 6부(1점): 7부(2점): 8부(3점)

     15. 여6부: 7부(1점): 8부(2점)

     16. 여7부: 8부(1점)

 나. 복식은 두 선수 부수의 합으로 하여 1부수 차이 시 1점, 2부수 시 2점, 3부수 시

      3점, 하며 최대 핸디는 3점을 넘을 수 없다.

 다. 복식경기 핸디 적용은 2팀 중 한 팀이 먼저 5점일 때 리시브 및 코트를 체인지 한다.

 
    



2023년도 탁구동우회 등록신청서

단 체 명
단체팀명 7자 이내 작성

000탁구클럽
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

대회 신청 권한부여 각 클럽4명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경기이사

상기와 같이 2023년도 (             )탁구동우회 선수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인)

울산광역시탁구협회장 귀하



 

2023년도 동호회 선수등록 신청서

 ■ 2023년도 동호회 선수등록 연장 등록자 작성용

순 선수명 성별 부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1 홍길순 남 5 /// /// /// 연장

2

3

4

5

6

7

8

9

10

 

■ 2023년도 동호회 신규 등록자 작성용

순 선수명 성별 부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1 탁순이 남 8 690103 010-1111-2222 동구 문현5길 35 화암중학교 신규

2

3

4

5

6

7

8

9

10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세요!



[별지 제1호 서식]

부수 조정 신청서
소속협회

소속 클럽명

신
청
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조정 사유  

부수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조정신청자                   (서명 또는 인)

 상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수 조정을 신청하오니 부수조정위원회에서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조정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00탁구협회 귀중  


